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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집회 및 의사일정

1. 공고 및 집회
○ 집회 공고 : 2016. 6. 1(수)
○ 집회 일자 : 2016. 6. 7(화) 14:00
○ 집회 사유

-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
-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의
- 조례안 및 계류의안 등 안건 심의
- 상임위원회별 활동

2. 회기 및 운영(제10대)  
○ 회    기 : 2016. 6. 7. ~ 6.  21(15일간, 2016년 : 63일, 총누계 342일)
○ 개의일수

- 본회의 : 4 (연누계 : 16, 총 누계 62)
- 상임･특별위원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건    설 교 육 특 별

제333회 
정례회 16 1 2 2 2 2 2 5

2016
년도 81 7 16 12 12 11 13 10

총 누 계 582 41 121 80 90 101 113 36



3. 의사일정
  ○ 본회의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2016.
6.7(월)14:00

《 제1차 본회의 》
◦ 개회식

1. 제33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3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읙 js
4. 본회의 휴회의 건

2016.
6. 9.(목)10:00

《 제2차 본회의 》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일문일답  : 양용모 의원
 - 일괄질문·일괄답변 : 양용호 의원, 최은희 의원, 송지용 의원, 국주영은 의원

2016. 
6.10(금)
10:00

《 제3차 본회의 》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일문일답 : 장학수 의원

 - 일괄질문·일괄답변 : 정호윤 의원, 최진호 의원, 조병서 의원, 송성환 의원

2.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본회의 휴회의 건  

2016. 
6.21(화)

14:00

《 제4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 최영일 의원, 이해숙 의원, 최인정 의원

 1.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7.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8. 영유아 전자파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9. 전라북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0.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북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
13.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전라북도 어장정화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라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16.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시공을 위한 조례안



  ○ 상임･특별위원회
위원회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운 영
위 원 회

6. 7(화)

11:00
1

◦ 의안심사

 - 제33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의 건
 -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의 건
 - 전라북도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

부개정규정안   심사의 건
 - 전라북도의회 회의록작성 등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 내규

안 심사의 건
 -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행정자치
위 원 회

6. 13(월)

10:00
1

◦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 심사

-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영유아 전자파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전라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 심사

 -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공보관 소간 의안심사

 -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 14(화) 2

◦ 소방본부 소관 의안 심사

 -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감사관 소관 의안 심사

-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공무원교육원 소관 의안 심사

 -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17.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9.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 지역무역항 몰락시키는 항만 카보타지 시행계획안 철회 촉구 결의안
21. 20대 국회, 전북현안 해결 촉구 결의안
22.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과계획 반려촉구 건의안



◦ 대외협력국 소관 의안 심사

 -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환경복지
위 원 회

6. 7(화)

09:00
1

◦ 현지 의정활동

 - 전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방문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안 심사

 -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의안 심사

 -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의안 심사

 -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 8(수)

10:00
2

◦ 환경녹지국 소관 의안 심사 

 -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전라북도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경제
위 원 회

6. 8(수)

10:00
1

◦ 경제산업국 소관 의안 심사

 -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

 - 전라북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농업기술원 소관 의안 심사

 -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지지출 승인의 건

◦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의안 심사

 -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전라북도 어장정화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랍구도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13(월)

14:00
2

◦ 현지 의정활동

 -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장수)

 - 무주 내창마을(마을기업 육성 사업장)

문화건설
안전위원회

5. 8(수)

10:00
1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안 심사

 -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 심사

 -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전라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 도민안전실 소관 의안 심사

 -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 14(화)

10:00
2

◦ 현지 의정활동

 - 정읍 태안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

◦ 의원연구단체 세미나(순창)

교 육
위 원 회

6. 13(월) 1 ◦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의안 심사

 -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5. 14(화)

10:00
2

◦ 직속기관 의안 심사(12개 기관)

 -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교육지원청 의안 심사(14개 기관)

 -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의안 심사

 -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시공을 위한 조례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6. 8(수)

14:00
1 ◦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 실국별 재심사

◦ 계수조정, 심사의결, 심사보고서 작성

6. 15(수)

14:00
2

◦전라북도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 제안자 : 행정부지사  - 검토보고 : 운영수석전문위원

◦전라북도 부서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

 - 의회사무처, 감사관, 공보관, 기획관리실, 대외협력국, 

   복지여성보건국, 자치행정국

6. 16(목)

10:00
3

◦전라북도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새만금추진지원단, 경제산업국

 - 농업기술원, 농축수산식품국,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녹지국

6. 17(금)

10:00
4

◦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

 - 제안자 : 부교육감,   -검토보고 : 운영수석전문위원

◦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

 - 감사담당관, 행정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 정책공보담당관, 교육국

6. 20(월)

10:00
5 ◦미진부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 심사의결, 심사보고서 작성



Ⅱ. 의안접수 및 처리
1. 접수현황

  ○ 접수기관 및 의안별                              제333회 (2016. 6. 21기준)

구       분 계 조     례 규칙 규정 승인
동의

일반
의안

예산
결산

건의
결의

기타
의안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  계
금  회 22 13 7 6 2 2 4 1

누  계 757 453 191 253 9 10 1 151 27 85 30

의  회

소계
금회 14 7 3 4 2 4 1

누계 399 270 163 107 10 1 5 85 28

의원
금회 14 7 3 4 2 4 1

누계 366 270 163 107 9 3 74 10

위원
회

금회

누계 33 1 1 2 11 18

도지사
금  회 7 6 3 3 1

누  계 258 137 23 108 6 106 14 1

교육감
금  회 1 1

누  계 100 46 4 39 3 40 13 1



2. 처리현황 
   ○ 총    괄                                    제333회 (2016. 6. 21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미료,
미심사

가    결 부결 폐기 철회원안 수정 대안
총   계 금회 22 25 19 5 1 1

누계 757 740 620 102 12 6 17

조

례

안

소계 금회 13 15 10 4 1
누계 453 438 349 82 2 3 16

의회 금회 7 9 8 1
누계 270 256 206 47 3 14

도지사 금회 6 6 2 3 1 1
누계 137 136 103 31 1 1 1

교육감 금회
누계 46 45 40 4 1 1

규  칙  안 금회 2 2 2
누계 10 10 10

규  정  안 금회
누계 1 1 1

승인동의안 금회
누계 151 149 134 6 8 2 1

일 반 의 안 금회
누계

예산결산안 금회 2 3 2 1
누계 27 27 12 13 2

건의결의안 금회 4 4 4
누계 85 85 84 1

기 타 의 안 금회 1 1 1
누계 30 30 30



  ○ 위 원 회

구   분
회        부 처     리 미

료

미
심
사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인동의

일반의안

예산결산

건의결의

기타의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계
금회 17 13 2 2 1 21 16 4 1

누계 652 451 10 1 47 27 13 4 636 516 102 13 5 17

운  영
위원회

금회 3 1 2 3 3

누계 39 26 10 1 2 38 37 1 1

행  정
자  치
위원회

금회 5 4 1 5 4 1

누계 128 103 22 2 1 127 110 16 1 1

환  경
복  지
위원회

금회 1 1 3 2 1

누계 99 87 10 2 96 76 16 1 2 3

산  업
경  제
위원회

금회 3 3 3 2 1 1

누계 94 51 40 3 91 75 10 6 2
문  화
관  광
건  설
위원회

금회 1 1 1 1 1

누계 116 77 35 4 112 93 19 4

교  육
위원회

금회 2 2 2 2

누계 148 106 40 1 1 142 120 17 2 3 6

특  별
위원회

금회 2 2 2 2

누계 28 16 1 1 28 14 12 2



  ○ 본 회 의(직접부의)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4 3 1 5 4 1

누계 105 1 5 74 25 105 102 2 1

  ○ 본 회 의(의  결)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26 16 2 3 4 1 26 19 5 1 1

누계 757 453 10 1 151 27 85 30 740 620 102 1 17



제10대 의안처리 현황
  ○ 기관 및 의안별<접수>                           제333회 (2016. 6. 21기준)

구       분 계 조     례 규칙 규정 승인
동의

일반
의안

예산
결산

건의
결의

기타
의안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    계 757 453 191 253 9 10 1 151 27 85 30

의 회
소    계 399 270 163 107 10 1 5 85 28

의    원 366 270 163 107 9 3 74 10

위 원 회 33 1 1 2 11 18

전 라 북 도 지 사 258 137 23 108 6 106 14 1

전라북도교육감 100 46 4 39 3 40 13 1

  ○ 의안 및 처리유형별                              제333회 (2016. 6. 21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가    결 부결 폐기 철회원안 수정 대안
총   계 757 740 620 102 12 6 17

조
례
안

소   계 453 438 349 82 2 3 16
의   회 270 256 206 47 3 14
도 지 사 137 136 103 31 1 1 1
교 육 감 46 45 40 4 1 1

규   칙   안 10 10 10
규   정   안 1 1 1
승 인 동 의 안  151 149 134 6 8 2 1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안 27 27 12 13 2
건 의 결 의 안 85 85 84 1
기  타  의  안 30 30 30



의안번호 602
전라북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5.12.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15

의 결 일 자 2016.6.8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6.21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6.6.2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13.12.13)에 따라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의 시설기준이 강화되었으나, 바닥포장 및 지붕 덮개시설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시설기준임

 m 따라서 일률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시설의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주변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방지를 합리적으로 관리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의 시설기준중 예외기준마련(안 제3조)

   - 바닥포장과 지붕덮개시설은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주

변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가 정하는

“환경영향검토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

할 수 있음.  

< 수 정 안 >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시설기준등) 
① (생  략)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단서에 따라 제1항제2호라목
과 같은 호 마목의 시설은 다음 각 호

제3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시설기준등) 
① (조례안과 같음)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단서에 따라 제1항제2호라목
과 같은 호 마목의 시설은 다음 각 호



제  정  안 수  정  안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갖
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  략) 
  2. (생  략) 
  <신  설>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갖
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침출수 발
생우려가 있는 건설오니는 바닥포장과 
지붕덮개 설비가 갖추어진 보관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조례안과 같음)
  2. (조례안과 같음)
제4조(토양조사)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바닥포장과 지붕 덮개시설을 갖추지 
않는 중간처리업체는 연 1회 보관시설 
주변의 토양오염도검사를 전라북도 보
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토양오염조사 결과가 「토양환경보전
법」 제4조의2에서 정하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토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
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중간처리업자가 제2
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에는 법 제63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
다.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제2항에 따라 바

닥포장과 지붕 덮개시설을 갖추지 아
니하여도 되는 보관시설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허가받은 중간처리업
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의안번호 614
전라북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최인정․이해숙․장명식․강용구․송성환정진세․정호윤․최훈열․양용호․이호근․박재완 제 출 일 자 2015.12.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1.5

의 결 일 자 2016.6.8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6.21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6.6.2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전라북도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

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특화거리 조성 등 상권 활성화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 사항을 정함

 나.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종합관리계획 수립·시행 사항을 정함

 다.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일정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지정 취소 등의 사항을 

정함

 < 수 정 안>

제   정   안 수   정   안

전라북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전라북도 특화거리 및 구도심 상가 활성
화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생  략)
 1. (생  략)
 2. “특화거리”란 구도심상가 또는 상

가활성화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지
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으
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3. 신설

 

 3. “구도심 또는 원도심”이란 도심의 
업무·상업·주거기능의 중심이 되었
던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지
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8조(지원사업) (생  략)
 1.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
 2. (생  략)
 3. 상권활성화를 위한 축제·문화 및 

홍보행사
 4. (생  략)

제8조(지원사업) (현행과 같음)
 1.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2. (현행과 같음)
 3. 상권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사업
 4. (현행과 같음)

<신설>
제18조(적용의 제외)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특화거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부칙 제3조(특화거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전라북도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규정에 의거 
지정한 특화거리는 이 조례에 의한 특
화거리로 본다.



의안번호 721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정상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양성빈 의원 외 15인 제 출 일 자 2016.5.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11

의 결 일 자 2016.6.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6.2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2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도민의 쾌적한 삶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전라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의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규정(안 제2조)

 나. 전라북도지사가 지역적 특성에 맞는 녹색성장추진계획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규정(안 제5조)

 다. 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이상기상 대응 및 신소득작물 개발 등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

한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함(안 제21조)

 라. 도는 기후변화대응 신품종 육성, 병해충 방제기술, 신소득 작목 발굴과  이상

기상에 대응한 영농 현장애로기술 지원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

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3조)



의안번호 715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6.5.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예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6.8

의 결 일 자 2016.6.9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6.10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6.6.10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33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심사(2016.5.21.)하기로 의결하여 재심사함

□ 주요내용
   - 세입                                                   (단위: 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 총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합 계 2,794,543,387 2,706,227,172 88,316,215
이 전 수 입 2,539,777,877 2,484,650,552 55,127,325
자 체 수 입 32,665,536 28,327,768 4,337,768
차           입 145,880,808 133,170,808 12,710,000
기 타 76,219,166 60,078,044 16,141,122

   - 세출                                                   (단위: 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 총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합 계 2,794,543,387 2,706,227,172 88,316,215
유아및초중등교육 2,667,848,033 2,570,542,079 97,305,954
평생 ․ 직업교 육 7,109,895 6,839,131 270,764
교 육 일 반 119,585,459 128,845,962 △9,260,503

□ 수정안
 가. 세입예산 : 지방교육세전입금 및 시도세전입금 총 10,034,381천원 삭감

 나. 세출예산 : 급식시설보수 등 총 123건 11,095,708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



의안번호 733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6. 5.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예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6.15

의 결 일 자 2016.6.1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6. 2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16. 6. 23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지방자치법」제134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15

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전라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결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결 산 액 세계잉여금

세  입 2,831,111,706 2,875,351,842 2,872,057,160 ∙ 명 시 이 월   : 43,148,304

∙ 사 고 이 월   : 8,254,362

∙ 계속비 이 월  : 50,803,704

∙ 보조금 잔 액 :  4,663,462

∙ 순세계잉여금  : 71,555,704

   합       계  178,425,536

세  출 2,831,111,706 2,875,351,842 2,693,631,624

차  액 0 0 178,425,536



의안번호 734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5.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예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6.15

의 결 일 자 2016.6.1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6.2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2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제1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지

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등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전라북도 결산검
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일반회계

   - 세입 결산액 4조 8,528억 7천8백만원

   - 세출 결산액            4조 6,441억 8천2백만원

   - 차 인 잔 액 2,086억 9천6백만원

   -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508억 2천7백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억 8천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572억 8천8백만원임.
   나. 기타특별회계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등 3개 회계)

         - 세입 결산액                4,375억 7천1백만원

         - 세출 결산액 4,296억 4천5백만원

         - 차 인 잔 액                  79억 2천6백만원

         - 순세계잉여금은  차인잔액과  동일한  79억 2천6백만원



의안번호 736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5.3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6.1

의 결 일 자 2016.6.8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6.21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6.6.2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전라북도 관광활성화 정책에 협력하기 위하여 관광패스 등 관련 이용자에게 

시설사용료에 대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가격차별화 정책을 통한 숙박시설 
이용률을 최대화하여 도민들에게 양질의 산림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설사용료 추가감면 가능 기간을 확대하여 시설물 이용률을 최대화하고자 함

(안 조례 제15조제1항) 

 나. 추가감면으로 인하여 변경된 시설사용료의 공고방법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여 

도민들이 변경사항을 알기 쉽게 하고자 함(안 조례 제15조제2항)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5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생 략). 제15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

료를 감면하여 징수할 때에는 인터

넷 누리집 또는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의안번호 738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5.3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6.1

의 결 일 자 2016.6.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6.2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2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산물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특성이 있으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국내산 

농산물 소비는 감소 추세로 농산물 가격불안과 농가경영 불안 가중
 ❍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전라북도 농산물 가격 차액지원, 수급조절, 홍보‧판촉 

등의 사업 추진으로 전라북도 농업인의 안정적 농가소득 지원

 

□ 주요내용
 가. 주요 농산물, 기준가격 등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나. 전라북도 및 농업인 등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제4조)

 다. 지원범위, 지급대상과 신청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제7조)

 라.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
항(안 제8조 ~ 제12조) 

 마. 권한의 시장‧군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에 필요한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의안번호 739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제  출  자 백경태 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6.5.3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6.7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7 이 송 기 관 도지사,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m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제45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가. 출석일시 : 2016.6. 9.(목) 10:00(제2차 본회의) 
                  2016.6.10.(금) 10:00(제3차 본회의)
    나. 출석대상자 :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다. 출석요구이유 :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



의안번호 74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5.3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6.1

의 결 일 자 2016.6.13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6.21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6.6.2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미륵사지유물전시관, 만인의총관리사무소 국가관리 전환과 감염병 역학조사관 

등 국가시책 이행을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  구
  ○ 본    청 : 12실국본부 56관과단(변동없음)
  ○ 직속기관 : 3원 10소(변동없음)
  ○ 사 업 소 : 13사업소 → 11사업소(△2사업소)

 나. 기능조정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전담팀 운영(안 제12조)
      - 사회복지과 내 “자활지원팀”을 “자활사회서비스팀”으로 명칭 변경
  ○ 가축전염병 신속 대응과 가축방역기능 강화(안 제39조부터 제42조)
      -「동물위생시험소법」제정 시행(‘16.6.23)에 따른 시도별 가축방역기관 명칭 

통일을 위해 “축산위생연구소”를 “동물위생시험소”로 변경

 다. 정    원
   ○ 정원의 총수 : 3,764명 → 3,757명 (△7명)

 〈 수 정 안 >

원   안 수 정 안

〈신 설〉 제34조의 2(하부조직 등) 서울사무소의 효율
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분소를 둘 수 있으
며, 분소의 명칭․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신 설〉 제65조의 2(하부조직 등) 도로관리사업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지소를 둘 수 있
으며, 지소의 명칭․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규
칙으로 정한다.



의안번호 742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5.3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6.1

의 결 일 자 2016.6.1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6.2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2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 사업」 전면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이용권 소지자에 

대한 체험시설 이용료를 규정하고, 현행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일부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이용료 감면대상에 

「전북관광패스라인 사업 이용권 소지자」 를 추가(안 제10조)              

    ※ 전북관광패스라인 사업 이용권 소지자 : 체험동별 50 ~ 75% 할인

 나.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內 전문응급처치교육 과정 도입에 따른 이용료를 신

설(안 제7조 관련 별표)

    ※ 전문응급처치교육장 이용료 : 2,000원(도민 또는 단체   50% 할인)



의안번호 745
전라북도 어장정화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강병진․이호근 의원 외 8인 제 출 일 자 2016. 5. 3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6. 1

의 결 일 자 2016.6.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6. 2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6. 2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전라북도 연안어장 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장정화대상수역을 

“공유수면”을 우선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어장정화선의 운영 및 
관리 책임을 지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장정화선”의 정의에서 “정화선”과 “운반선”을 명확히 구분함(안 제2조)

 나. 어장정화대상수역을 “공유수면”을 우선으로 적용하도록 수정(안 제3조)

 다. 어장정화선 운영계획 수립에 있어 시장‧군수는 어장정화대상수역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매년 어장정화선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수정(안 제5조)

 라. 어장정화작업을 어장정화선의 연간운영계획에 의거해 실시하도록 수정(안 제6조)

 마. 도지사는 어장정화선의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할 책임을 지고 선장은 업무수행을 

최대한 유지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 추가(안 제6조의 2)

 사.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규정 추가(안 제12조)



의안번호 746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이호근 의원 외 10인 제 출 일 자 2016. 5. 3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운영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6. 1

의 결 일 자 2016. 6. 7 심 사 결 과 원안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6. 2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6. 2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전라북도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에 통합되어 폐지되고「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 조례에 남아있는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띄어쓰기, 용어순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장 제목”을 붙여 씀(안 총칙)

 나. 제2조제1호에서 이미 약칭을 쓴 “전라북도의회”를 삭제함(안  제3조제1항)

 다. 본 조례에서 인용된 조문 중 폐지 또는 개정된 조문을 바로잡음(안 제8조, 안 
제40조)

 라.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항 번호”와 “본문”을 띄어 씀(안 제13조)

 마.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의하여”를 “따라”로 수정(안 제16조)



의안번호 747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최훈열 의원 외 10인 제 출 일 자 2016. 5. 3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운영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6. 1

의 결 일 자 2016. 6.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6. 2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6. 23 이 송 기 관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전라북도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전라북

도 의회 기본 조례」에 통합되어 폐지되고「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m 조례에 남아있는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띄어쓰기, 용어순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본 조례에서 인용된 폐지 조례를 새로 제정된 조례로 맞추고, 잘못된 조례 제명을 

정확히 하는 한편, 목적규정의 약칭을 삭제하는 등으로 간단·명료하게 함(안 제1조)

 나. 항 번호와 본문을 띄어 쓰고, 목적규정에서 삭제한 약칭을 살렸으며, 본 조례에서 
인용된 폐지 조례를 새로 제정된 조례로 맞춤(안 제2조)

 다.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바꾸고, 목적규정에서 삭제한 약칭을 
살림(안 제4조)

 라. 회의규칙에서 개정에 따라 인용이 잘못된 조항을 바르게 바꾸고, “규정에 의
한”을 “에 따라”로 고침(안 제5조)

 마. “당해”를 “해당”으로 바꿈(안 제8조)

 바. “자는”을 “사람은”으로 바꿈(안 제11조) 



의안번호 748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송성환 의원 외 10인 제 출 일 자 2016. 5. 3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운영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6. 1

의 결 일 자 2016. 6.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6. 2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6. 23 이 송 기 관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전라북도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에 통합되어 폐지되고「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m  조례에 남아있는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띄어쓰기, 용어순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규정의 약칭을 삭제하고, “관하여”는 생략(안 제1조)

 나. 폐지된「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대신 새로 
제정된「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로 바꿈(안 제2조)

 다. “항 번호”와 “본문”을 띄어쓰고,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바꿈(안 제3조)

 라. 목적규정에서 삭제한 약칭을 사용하고, 조 번호와 항 번호를 붙였으며, “의하여”를 
“따라”로 바꿈(안 제4조)

 마.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에 관한 서식을 명확하게 구분(안 제12조)

 바. 개정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에 맞게 인용 조항 정비(안 제16조, 제17조)

 사. 잘못 인용된 조례명 「전라북도세 부과징수 규칙」을 「전라북도 도세 부과징수 
규칙」으로 바꿈(안 제20조)



의안번호 749
전라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양성빈․강용구․이도영․김종철․송지용송성환․최영규․허남주 의원 제 출 일 자 2016. 5. 3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6. 1

의 결 일 자 2016. 6. 1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6. 2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6. 2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전라북도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도민 서비스 제공 및 민간 활용지원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빅데이터의 뜻을 정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책임관을 

두도록 함

 다.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빅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의안번호 750
전라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송성환․최은희 의원 외 15인 제 출 일 자 2016. 5. 3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6. 1

의 결 일 자 2016. 6. 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6. 2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6. 2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건물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25.2%이며, 총 에너지소비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분야임. 2020년까지 26.9%를 감축토록 한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강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안 제5조)

 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과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등을 

시범사업으로 지정 (안 제8조)



의안번호 751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제  출  자 최영규 의원 외 8인 제 출 일 자 2016. 5. 3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6. 1

의 결 일 자 2016. 6. 1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6. 2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6. 2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 
 ❍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서로 나누어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고취하여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하게 됨

□ 주요내용
 가. 도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공공의 선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이념을 정하고, 

“재능 기부”의 용어를 정의함 

 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 등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책

무를 규정함

 다.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라. 재능기부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752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시공을 위한 조례안

제  출  자 양용모․장명식․최인정․이해숙․정호영조병서․황현 의원 외 2인 제 출 일 자 2016. 5. 3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6. 1

의 결 일 자 2016.6.1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6. 2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6. 23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전라북도교육감 소관 각급 교육기관 시설공사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및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교육시설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책사항과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안 제5조)

 다. 교육시설의 부실점검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라. 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등의 사항을 정함(안 제8조∼제15조) 

 마. 부실시공 신고센터 설치, 기능, 포상금 등의 사항을 정함(안 제17∼제21조)

 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현장설명회 사항을 정함(안 제22조∼제23조)



의안번호 753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국주영은․양용모 의원 외 9인 제 출 일 자 2016. 5. 3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6. 1

의 결 일 자 2016. 6. 1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6. 2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2. 23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정보화의 기본 방향 설정과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

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m 교육 정보화에 따른 정보화 역기능예방의 적용 대상을 저소득층 학생 지원 
컴퓨터에서 학교 내 학생용 모든 컴퓨터까지 확대하는 한편 

 m 최우수 제품의 선정 및 품질 유지, 성인·불법 게임의 이용 제한, 개인정보 
보호, 중복된 항목 삭제 등 조례의 내용과 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교육청 정보화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

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정보화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안 제1조)

  나. 적용 대상을 저소득층 학생에서 전라북도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으로 확대 함 (안 제4조)

  다. 정보화시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 등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
획을 마련 함(안 제5조와 제6조)

  라. 정보화추진과 역기능예방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으로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운영(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관리와 사이버음란물 차단 등을 규정함(안 제12조와 제13조)

  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지원과 인터넷사업자 변경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4조와 제15조)

  사. 직무수행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지정 등” 조항을 신설
함(안 제18조)



의안번호 754
영유아 전자파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박재완 의원 외 11인 제 출 일 자 2016. 5. 3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6. 1

의 결 일 자 2016. 6. 1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6. 2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6. 23 이 송 기 관 청와대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정부는 영유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신설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전자파 

취약구역으로 설정‧관리하는 등 영유아 전자파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 주요내용
 가. 6천만여개에 이르는 무선기지국과 와이파이 공유기 등 무선기기의 보급 확대로 

전자파에 대한 인체 노출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음

 나. 특히 전자파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 주변의 

무선기지국으로부터 자연 노출되어 있어 국민들의 염려가 높음 

 다. 전 세계적으로도 전자파의 위해성에 대한 보고가 많아지면서 전자파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이어지고, 영유아 등 전자파 취약계층에 대한 인체보호기준을 

강화하는 국가도 증가하고 있음

 라. 일반성인 기준으로 규정된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서 영유아에 대한 별도의 

기준 신설과 전자파 안전대책이 요구됨



의안번호 755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과계획 반려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이상현․강용구 의원 외 31인 제 출 일 자 2016.6.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6. 2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6. 23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교육부는 지난 6월 7일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을 폐과하고 2018년부터 남원

캠퍼스를 평생교육원으로만 활용하겠다는 서남대학교 구(舊)재단의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음 

 m 이는 사학비리를 바로잡고 대학의 정상적 운영을 지도․감독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횡령을 반복해온 설립자를 옹호하는 행태로 서남대 정상화가 아닌 
서남대 폐교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음

 m 이에, 전라북도의회에서는 교육부가 구(舊)재단의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과
계획을 반려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 주요내용
 가. 교육부는 서남대학교 舊재단의 의과대학 폐과계획을 반려하라.

 나. 박근혜 정부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이고 형평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균형적인 의료복지정책을 위해 서남대학교 정상화방안을 진중하게 

모색하라.



의안번호 756
지역무역항 몰락시키는 항만 카보타지 시행계획안 철회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박재만 의원 외 17인 제 출 일 자 2016. 6. 17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6. 2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6. 23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최근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암묵적으로 허용해 오던 항만 카보타지를 엄격 적

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선박 이외 선박의 국내항간 화물 운송금
지」방침을 내부적으로 결정함

 m 정부의 갑작스런 방침으로 지역무역항 특히 서해안권 무역항 수출물동량의 
8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환적화물을 전면 취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지역무
역항은 물론 지역경제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됨

 m 그러면서도 해양수산부는 광양항을 국제 환적화물 허브기지로 조성하겠다는 
명목으로 광양항에 한하여 3년간 항만 카보타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일관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지역편애정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음   

 m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역경제성장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무역항의 활로를 가로막는 항만 카보타지 적용 및 광
양항 환적화물 허브기지화 계획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
택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의회는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역경제성장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무역항의 활로를 가로막는 항만 카보타지 적용 및 광양항 환

적화물 허브기지화 계획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의안번호 757
20대 국회, 전북현안 해결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양용호 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6. 6. 2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6. 2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6. 23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m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시점에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하며,

 m 전북지역 현안과 관련한 국회와 각 정당에 전라북도 현안 해결 촉구와 함께 
특히, 20대 국회가 전라북도는 물론이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사회적 약자의 
지위향상, 사회정의 실현 등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하고,

 m 아울러,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걷어내고, 정치가 국민의 아픔을 위로
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모순을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되기에,

 m 또한, 20대 국회가 국민의 삶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현안부터 앞장서 
해결해 새로운 정치, 새로운 국회의 상을 실현해 줄 것과 전북현안 해결을 
강력히 촉구함.

□ 주요내용
 가. 수많은 학부모와 보육관계자 등이 고통 받고 있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문

제 해결과 ‘맞춤형 복지’ 정책 폐지

 나. 대형마트 등 유통재벌의 지역상권 장악을 견제하고,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다. 전북의 성장 기반으로 여야 3당이 약속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온전한 

전북이전을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 등 법적조치 필요

 라. 새만금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



Ⅳ.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1. 2016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횟수별)            

(2016. 1. 1 ~ 2016. 6. 21)
            구  분

기관별 요 구 제 출 미제출 비 율(%) 비 고

계
금 회 27 27 0 100
누 계 249 249 0 100

도
금 회 22 22 0 100
누 계 206 206 0 100

교육청
금 회 5 5 0 100
누 계 43 43 0 100

2. 2016년 위원회별 요구상황(횟수별)              (2016. 1. 1 ~ 2016. 6. 21)
           구  분

 기관별 계 운 영 행 정
자 치

환 경
복 지

산 업
경 제

문화관
광

건 설
교 육 특 별

계
금 회 27 0 6 8 2 3 8 0
누 계 249 0 52 46 15 48 88 0

도
금 회 22 0 6 6 2 3 5 0
누 계 206 0 49 41 15 47 54 0

교육청
금 회 5 0 0 2 0 0 3 0
누 계 43 0 3 5 0 1 34 0



3. 제10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횟수별)      
(2014. 7. 1 ~ 2016. 6 21)

구    분 요   구 제   출 미제출 비   고

합    계 1455 1455
전라북도 1083 1083

교 육 청 372 372

4.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횟수별)            
(2014. 7. 1 ~ 2016. 6 21)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건    설 교  육 특  별

합    계 1482 0 372 194 146 273 485 12

전라북도 1105 0 339 179 135 254 194 4

교 육 청 377 0 33 15 11 19 291 8

5.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건수별)          
(2014. 7. 1 ~ 2016. 6 21)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건    설 교  육 특  별

합    계 5128 0 1557 535 678 768 1432 158

전라북도 4248 0 1470 505 644 695 875 59

교 육 청 880 0 87 30 34 73 557 99


